
신 제 주택재개 정비 역 정 계획 안 의견청취의 건2 ( )

심 사 보 고 서

2009. 3. 9.

사회건설위 회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년 일. : 2009 2 16

나 제 출 자 등포 청장. :

다 회 일자 년 일. : 2009 2 27

라 상정일자 제 회 임시회 제 차 위 회 년 일 상정 의결. : 143 1 (2009 3 2 )

의2. 提案說明 要旨 제안 설명자 시환경 장 정희( : )

가 청 취 이 유.

❍ 시 주거환경정비 제 조 제 항 규정에 의거 리 등포본동 신 동4 1 (

일 신 제 주택재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 역의190 ) 2

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나 본계획 현황.

❍ 근 거 서 특 시 시주거환경정비 본계획: 2010 ․

❍ 현 황

추 현황❍

- ’ 서 특 시 시주거환경정비 본계획07.01.11 : 2010 ․

- ’ 서 특 시 시주거환경정비 본계획 경 역확07.07.12 : 2010 ( )․

- ’ 주택재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 위 회 승인07.08.24 :



- ’ 정비 역 정 안 제안 추 위08.06.11 : ( ) ( )→

- ’ 정비 역 정 안 협의 개 서08.07.04 07.31 : ( ) - 35～

- ’ 정비 역 정 안 차 협의 개 서08.10.28 11.07 : ( ) 2 - 9～

- ’ 정비 역 정 안 주민공람 공고08.12.24 ’09.01.06 : ( )～

다 시 리계획 사항.

❍ 역 일 주거 역:

❍ 시계획시설 로 공 등: ,

라 련 규 검.

❍ 시 주거환경정비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 역의 정 동4 ( ),「 」 「

시행령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상 역 적 합10 ( ) :」

❍ 서 특 시 시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조 정비계획 수립 상 정비 역 정4 (

건 서 특 시 시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조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), 5 (

적합) :

등포 청 의견3.

❍ 본 상 는 서 특 시 시주거환경정비 본계획 에 주택재개2010「 」․

정 로 결정 후 합리적 이 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

확보를 위한 정비 역 정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함

❍ 또한 주택재개 사업을 위한 역 현황의 호수 주택 접 율 과소필 등, ,

련 규정을 검 한 주택재개 정비 역 정 건을 충족함.

정비

역

건

상 건 상
적합

여

역면적 : 116,896.0 m2 역면적 10,000 m2 이상 적 합

호수 호: 65.78 / ha 상 역안 건축물 호 이상60 / ha 적 합

주택접 율 : 28.87% 주택접 율 이하40% 적 합

과소필 : 527/ 995 = 52.96% 과소필 이상50% 적 합

건축물의 노후 량비율 : 52.90 % 노후 량건축물 이상, 60% 적합

임 사업총1)

정비 역 정 계획 안2) ( )

의견 없음4. :審査結課



사업총

사업 황1.

비구역 지 의 필요성2.

주요내용3.



비구역지 계획 안( )

1. 기본계획 변경 조서( )

용도지역 결 변경 조서2. ( )

3. 제 종지구단 계획구역 한 결 변경 조서1 ( )

4. 비구역 지 계획 안( )









⟹

⟹

⟹





 

 

 

우리구 의견5.



위 치 도
신길 주택재개발 비사업( 2 )



제안이유1.

기본계획 반 황2.

도시 리계획 사항3.



련법규 검토4.

주민의견 청취5.

검토의견6.



사업총

사업 황1.

비구역 지 의 필요성2.

주요내용3.



비구역지 계획 안( )

1. 기본계획 변경 조서( )

용도지역 결 변경 조서2. ( )

3. 제 종지구단 계획구역 한 결 변경 조서1 ( )

4. 비구역 지 계획 안( )









⟹

⟹

⟹





 

 

 

우리구 의견5.



위 치 도
신길 주택재개발 비사업( 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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